
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

제공할 경우, 사업주는 

상한 액 내에서 소요비용을 

징수할 수 있습니다.

꼭 기억해주세요.

*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          

       근로자 부담액, 숙식제공 형태 등을 꼭 명시합니다.
!

꼭 주의하세요.

* 숙식비 징수 시 근로계약서 계약내용(부담액 등)을 

   준수해야 합니다.
!

문의는 이곳으로 하세요.

고용노동부 1350

외국인력상담센터 1577-0071
!

숙식비 징수 시, 
이 점은 유의해 주세요!

시설사용료는
사전 공제 안돼요!

최소한의 숙소기준은
지켜주세요!

임시 주거시설

월 통상임금의 
20%까지

월 통상임금의 
15%까지

월 통상임금의
13%까지

월 통상임금의
8%까지

숙소, 식사
모두 제공

숙소만
제공

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
사후 징수하거나, 공제동의서를 받은 후 
사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사업주가 숙식비를 
꼭 부담해야 하는 것은 
아닙니다! 만약,

임금에서 숙식비를
사전 공제하려면

이렇게 하세요!

* 서면 동의서 다운 방법 

◈ 시행일자: ’17.2.10 부터

숙식 제공 시, 숙식비 징수 상한 액 

숙식비 사전 공제 방법
냉·난방비

외국인
고용허가제 
홈페이지

자료실 - 
업무별 서식

외국인근로자

숙식비 동의서

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

침실
(개인 취침공간
2.5㎡ 이상)

난방
(기름, 가스, 전기 등을 

이용한 바닥난방)

소화 시설
(화재감지기 설치,

소화기 비치)

상용 주거시설
(아파트, 단독주택, 다세대 등) (판넬 주택 등)

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지침 안내

근로자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

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.


